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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자살을 둘러싼 윤리적 쟁점
- ‘조력존엄사’ 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율리1

요약 

2022년 6월 발의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는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개정안

에서 사용한 ‘조력존엄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사조력자살’이다. 안락사의 한 형태인 의사조력자살

을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합법화를 통해 환자의 죽음에 대

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고 보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현재 한국에

서 의사조력자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 미비, 높은 자살률 등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의

료제도 안에서의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의사조력자

살을 합법화한 국가의 사례들을 개괄하고, 한국 개정안의 논의점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의사조

력자살 합법화의 함의 및 합법화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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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22년 6월 1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1) 개정

안의 골자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의안 원문에 따르면, 최근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임종 과정의 환자가 아

니라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본인 의사

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에 ‘조력존엄사’ 도입을 

통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환자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증진하기 위한다는 것이, 개정

안의 제안 이유이다.

한국 사회에서 ‘조력존엄사’ 합법화가 필요하다

는 입장에서는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개정안에 

대해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

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

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

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질 높은 생애말기 돌봄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하였다.2) 또한 대한

의사협회도 조력존엄사의 법제화는 시기상조임을 

지적하였다.3)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술한 의견 이외에도 다양

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에서 인용된 ‘대다

수 한국인은 안락사 법제화에 찬성한다’라는 여론

조사결과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의견도 제기되

었다. 안락사 법제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남은 삶

이 무의미(30.8%)’,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등

인데,4) 이는 “조력자살 또는 안락사에 찬성한 것

이 아니라, 노화나 질병(또는 장애) 상태에서 그저 

자살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읽어야 한

다”는 것이다.5) 또한, 안락사라는 행위 자체에 대

한 반대 의견, 의사가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의사의 역할과 배치된다는 비판의견도 제

기되었다.

과연 현재 한국 사회에서 안락사 합법화가 필요

한 것일까?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안락사의 법제화가 시기

상조이거나 혹은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

인가? 

본 연구는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안락사 법제화가 갖는 함의에 대해 검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안락사

라는 개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안락사를 법

제화한 국가나 지역의 사례에 대해 검토한다. 그

리고 한국에서의 기존의 안락사 논의에 대해 개괄

한 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러한 논

1)	 안규백	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211598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T2G0V5I2T6C1U1L3E1I2D8W5Y4Z2&ageFrom=	

21&ageTo=21

2)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조력존엄사	허용	논의에	대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입장문.	https://www.hospicecare.or.kr	

3)	 의약뉴스.	 “의협,	국내	첫	조력존엄사법	발의에	“시기상조””.	 2022.	 7.	 11.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	

html?idxno=224983

4)	 서울대학교병원뉴스.	국민의	76%,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	2022.	5.	24.	http://www.snuh.org/board/B003/vie

w.do?viewType=true&bbs_no=5880

5)	 한겨레신문.	‘조력존엄사법’이라는	이름은	틀렸다.	2022.	6.	21.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	10478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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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기반으로 현재 한국에서 안락사 법제화의 필

요성에 대해 고찰한다.

Ⅱ.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안락사의 의미

안락사(安樂死)는 문자 그대로 안락한 죽음, 편

안한 죽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안락사에 대응되

는 영어 단어 euthanasia도 좋은 죽음이라는 의

미이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천수를 누리고 사랑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병과 고통 없이 잠들 

듯 죽는 것을 좋은 죽음, 편안한 죽음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편안한 죽음, 좋

은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죽음과 다르다. 현실에서 개선이 

매우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에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 환자가 그 병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삶을 끝

내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고

통의 제거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소생할 가망이 없는 사람을 마취약 주사 등 고

통이 없는 방법으로 사망하게 하는”6) 안락사는 최

종적으로 치사약을 누가 투여하느냐에 따라 두 가

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치사약을 투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

락사’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 

스스로 투약하여 사망하는 ‘의사조력자살(Physi-
cian-assisted suicide, PAS)’7)이다. 이미 안락사를 

법제화한 국가들에서 허용하고 있는 형태도 이 두 

가지이다. 본 논문은 안락사를 합법화한 해외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개정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 패턴에만 집중해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대상인 의

사조력자살에 한정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Ⅲ. 해외의 안락사 합법화 사례

이 장에서는 안락사를 법제화한 국가 혹은 지역

의 안락사 법의 특징을 개괄한다.

1.  미국 오리건주의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8)

오리건주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의사조력자살

이 합법화된 주이다. 그런데 법률명에는 의사조력

자살 대신 존엄사(death with dignity)라는 단어가 

쓰였다. 오리건주 이외에 메인주, 워싱턴주의 법

률에서 존엄사라는 명칭을 쓴다. 이외에 뉴저지주

는 ‘말기환자의 죽음에 대한 의료적 지원(Medical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Act)’, 캘리포

니아주와 콜로라도주는 ‘말기 선택(End of  Life 
Option Ac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표현

은 각기 다르지만 지칭하는 것은, 여명이 6개월가

량이라는 진단을 받은 말기(terminal) 성인 환자 

본인이 죽음을 요청하면, 법이 정한 절차 거쳐 환

자가 치사약을 제공받고 사망에 이르는 행위이다. 

6)	 의학검색엔진.	http://www.kmle.co.kr/

7)	 자살(suicide)이	갖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보다	중립적인	physician	assisted	dying,	medical	aid	in	dying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8)	 The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27.800–127.995.	오리건주에서는	1994년	법률이	통과되었으나	안락사	합법화에	반대하는	

진영에서	소송을	걸어서	법	시행이	저지되었다.	주민	재투표에	부친	결과	안락사	합법화	찬성	의견이	오히려	늘어서	법률은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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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의 경우 적격환자의 요건은 오리건주

에 거주하는9) 성인으로, 진찰의와 상담의의 합리

적인 의학적 판단에서 볼 때 6개월 내 사망에 이

를 것으로 예상하는 불치병을 앓고 있어야 한다. 

환자는 의사에게 구두로 치사약을 처방해달라고 요

청하고 최소 15일 후 다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면

으로 요청해야 한다. 환자가 요청서에 서명하고 날

짜를 기입할 때는 최소 2명의 증인이 입회해서 환자

가 의사소통능력이 있고 의료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강요 때문에 서명하지 않는다

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서면 요청 후 최소 48시간

이 경과해야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다.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예

후, 처방될 치사약 복용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 처

방될 치사약을 복용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 호스

피스·완화의료 등의 다른 대안에 대해 충분히 설

명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 처방을 요청한 것을 친

족에게 알릴 것을 권고하고, 약을 복용할 때 누군

가가 지켜보아야 하며 공공장소에서는 복용하지 

말 것을 지시한다.

환자가 판단 장애를 유발하는 정신의학적 또는 

심리적 장애나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주치의는 상

담을 의뢰해야 하며, 환자가 그러한 상태가 아니

라는 상담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약물을 처방해

서는 안 된다. 환자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

신의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의사조력

자살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이하 서술할 각국의 안락사법 허용조항도 오리

건주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특징적인 부분만 

서술하도록 하겠다.

2.  네덜란드의 ‘요청에 의한 생명종결 및 조력

자살(검토절차)법(Toetsing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Termina-
tion of  Life on Request and Assisted Suicide 
(Review Procedures) Act)’

네덜란드에서는 1971년 포스트마 사건을 계기

로 안락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포스트마 사건은 의사인 딸[Geertruida Postma]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모르핀 등을 주사하여 사망하

게 한 사건이다. 뇌출혈로 쓰러진 후 부분적인 마

비, 언어장애, 우울증 등을 가지고 있었던 78세의 

어머니가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였고 누차 딸에

게 죽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결국, 딸은 어머니

의 부탁을 들어준 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였다. 

기소된 포스트마를 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이 일어

났고 결과적으로 포스트마는 1주일 징역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네덜란드 사회는 법

령과 제도를 정비하였고 1984년부터는 안락사의 

비범죄화 즉 안락사를 시행한 의사의 행위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01

년 조력자살법이 제정되어 2002년부터 시행되

었다. 

적격환자의 요건 중 앞서 언급한 미국 오리건 

및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에는 보이지 않는 조항

은, 환자에게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

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2004년에는 적격환자 

요건에 대한 법률개정을 통해 의사의 판단이 있으

면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12세 이하 어린이의 안락

사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9)	 2022년	적격환자의	요건	중	오리건주	거주라는	항의	폐지가	결정되어	인접	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AP	News.	

Oregon	ends	residency	rule	for	medically	assisted	suicide.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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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벨기에의 ‘안락사법(Loi relative à l’eutha-
nasie; Act on Euthanasia)’10)

2002년부터 시행된 벨기에의 안락사법은 육체

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안

락사도 허용한다. 또한, 2014년 개정을 통해 18

세 이하 미성년자도 본인 요청과 법정대리인의 동

의가 있으면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확대되

었다.

2014년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범죄자에게 안

락사를 허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

다. 강간과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라며 안락사를 신청했는데,11) 반대여론에도 불구

하고 받아들여졌다. 안락사 가능 여부는 의학적인 

판단과 본인의 요청이 필요할 뿐, 대상자 본인이 

범죄자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

문이다. 참고로 캐나다에서는 2018년, 스위스에

서는 2020년부터 재소자에 대한 안락사가 허용되

었다.

4. 스위스의 형법

스위스는 안락사가 가능한 국가로 가장 잘 알려

져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인의 안락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나 미국의 주의 경우 해당 국가나 지역의 주

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스위스의 경우는 외

국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

서 스위스는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안락사가 가능

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스위스에는 안락사를 

규정한 법률은 없다.

안락사 합법화의 중요한 목적은 안락사를 시행

한 의사를 형법의 살인죄(적극적 안락사) 혹은 자

살방조죄(의사조력자살)로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스위스는 안락사의 법제화가 아닌 형법 조

항의 해석을 통해 안락사를 시행한 의사를 기소하

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스위스 형법 115조

는 ‘이기적인 동기’에 의한 자살조력을 범죄로 규

정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이기적이지 

않은 동기에 의한 자살조력이면 처벌받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 및 환자를 돕겠

다는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 환자 스스로가 죽

음을 원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죽음을 원한 환자

를 도운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12) 

하지만 이타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

하는가? 실제로 스위스의 조력자살 민간단체 중 

가장 잘 알려진 디그니타스(Dignitas)는 전 세계 

89개국 9천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 매년 200여 명이 이 단체를 통해 의사조력

자살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조력자살

의 대가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다. 이 점이 이기

적인 목적이라고 해서 단체의 창설자가 기소된 사

건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서술했듯이 스위스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의사조력자살도 허용하고 있는데 주로 독일 등 안

락사가 허용되지 않은 인접 국민이 이용한다고 알

려졌다. 2019년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스위스의 

단체를 통해 조력자살을 택한 것이 보도되며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13) 

10)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11495&AST_SEQ=25&

11)	 노컷뉴스.	벨기에,	종신형	수감자에게	‘죽을	권리’	인정.	2014.	9.	16.	https://www.nocutnews.co.kr/news/4088887

12)	 Hurst	SA,	Mauron	A.	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in	Switzerland:	allowing	a	role	for	non-physicians.	BMJ	2003	Feb	

1;326(7383):271-3.	doi:	10.1136/bmj.326.7383.271.	PMID:	12560284;	PMCID:	PMC1125125[1];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
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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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호주의 생태학자 데이비드 구달

(David Goodall)이 ‘고령’을 이유로 스위스에

서 조력자살로 삶을 마감했는데, 이는 스위스에

서 2006년부터 신체적 질병뿐 아니라 우울, 무기

력, 고령 등을 이유로 한 안락사도 가능했기 때문

이다.

5.  캐나다의 ‘죽음에 대한 의료지원(Medical 
Assistance in Dying)’

2016년부터 시행된 캐나다의 죽음에 대한 의료

지원법은 극히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의사가 아닌 임상간호사(nurse 
practitioner)도 환자의 죽음에 조력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2020년에는 관련 규정의 완화

로 장기이식을 전제로 하는 조력자살도 허용이 되

었고 2023년부터는 질병에 의해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조건도 폐지되고 만성적 질환이나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나 미성년자도 조력자

살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6. 각국의 안락사 법제화에서 주목할 점

이상 살펴본 해외 사례들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먼저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벨기에를 비롯해 룩셈부르

크(Law on euthanasia and assisted suicide), 스페

인(Organic Law for the regulation of  euthanasia)
의 경우 안락사(euthanasia)라는 용어를, 네덜란드

는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오리건주 등 미국의 

일부 주는 존엄사(death with dignity), 캐나다는 

죽음에 대한 의료지원(medical assistance in dying)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벨기에의 경우는 직접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둘 다 허용하고 있기에 이 

둘을 포괄하는 안락사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추정

된다. 네덜란드는 허용조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미국의 존엄사라는 표현은 존엄이라는 긍정

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자살이나 존

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극히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가별로 사용한 용

어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각 용어가 지칭하고 

있는 행위는 동일하며 최종적으로 투약하는 주체

가 의료인인지 환자인지의 차이가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할 수 있는 

적격환자의 요건에 대한 미묘한 차이이다. 오리

건주 등 미국의 주들의 경우는 여명이 6개월 이내 

남은 말기환자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 비해 네덜

란드, 벨기에 등의 경우는 지속적이고 극심한 고

통이 있는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합리

적인 해결책이 없을 때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

다. 미국의 주들의 경우는 ‘여명’, 네덜란드나 벨기

에는 ‘고통’이 중요한 판단 요소인 것이다. 즉 미국 

주들의 경우는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도 적격환자의 요건을 갖추는 반면 네덜란드나 벨

기에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이 필수요건이라

는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합법화 후 개

정을 거치며 안락사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가 확장

되었다는 점이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경우 당초 

성인만 대상으로 했던 것을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에게까지 확대하였다. 또 스위스는 극심한 고통을 

13)	 서울신문.	“한국인	2명	안락사	지원,	 ‘디그니타스’	공동대표	단독	인터뷰”.	2019.	3.	6.	https://www.seoul.co.kr/news/news	

View.php?id=201903065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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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하는 불치병 환자에 한정하던 것을 정신적인 

고통이나 무기력, 고령까지 허용하였다. 또한 비

교적 최근에 안락사가 입법화된 캐나다는 의사 이

외에도 임상간호사도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규

정하였고, 개정을 통해 안락사 대상 환자의 범위

를 확장해가고 있다.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들이 

법률개정을 통해 더 많은 환자가 의료의 힘을 빌

려 스스로 생명을 끊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현실은 

안락사 합법화 논의를 시작한 한국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Ⅳ. 한국에서의 안락사 논의와 이번 개정
안의 특징

여기서는 한국에서 안락사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알려진 계기에 대해 서술하고 안락사에 대한 관심 

속에 등장한 이번 개정안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

다. 특히 전 절에서 언급한 해외의 안락사 합법화 

사례의 특징에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한국에서 안락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들

한국의 신문 지상에 ‘안락사’라는 용어가 본격적

으로 등장한 것은 1975년 카렌 퀸란(Karen Quin-

lan) 사건의 보도를 통해서이다.14) 이전에도 나치

의 안락사, 동물의 안락사 등과 같은 보도에서 안

락사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지만, 소생 가능성이 희

박한 환자를 적극적 혹은 소극적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에서의 안락사라는 용어 사용

이 증가하게 된 계기는 카렌 퀸란 사건에 대한 보

도를 통해서였다.15) 이외에도 네덜란드의 포스트

마 사건, 1976년 도쿄에서 열린 안락사 국제회의 

등에 대해서도 보도되었다.16)

그러던 중 1981년 한국에서 최초의 ‘안락사’ 사

건이 발생한다. 말기 간암 환자로 당시로서는 손

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남편을 의사인 부인

이 수면제, 진정제 등 약물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일부 언론은 “간암 선고받은 박희범

씨(충남대 전 총장) 부인 남편 안락사 시키고 자

살”(조선일보 1981. 9. 25.), “안락사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박사 부부”(경향신문 1981. 9. 

26.)라는 제목을 달며 ‘안락사’라고 보도하기도 하

였다.

이 사건은 불치의 환자의 상태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의사가 환자의 동의하에 환자에게 치사약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춘

다면 안락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

락사 법제화를 이룬 국가에서 합법적인 안락사를 

규정하는 상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데, 예를 들어 주치의 및 다른 전문의, 안락사 경

14)	 동아일보.	미주최고법원,	인간에게	죽을	권리는	없다.	1975.	11.	11.이나	경향신문.	미고법,	퀸란양	「안락사불허」	파문.	1975.	11.	12.	등	

카렌	퀸란	소송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참고로	존엄사라는	용어는	1981년	카렌	퀸란의	사망	보도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후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는	용어로서	존엄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연명의료중단이라는	의미에서의	존엄사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안락사와는	구별되기	시작한	계기는	카렌	퀸란	사건	보도를	통해서이다.

15)	 카렌	퀸란	사건의	경우	현재	의미에서	보면	연명의료중단	혹은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며	본	논문에서	다루는	안락사/의사조력자살과는	

다르다.	하지만	사건	당시	한국에서	‘안락사’로	보도되었는데	당초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사망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퀸란의	부모와	병원측의	소송	결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자	퀸란은	자발적으로	호흡을	시작하였고,	이후	논의는	안락사가	아닌	

연명의료중단으로	확장되었다.

16)	 매일경제.	78세	노모에	안락사	여의사에	선고유예.	1973.	2.	23.;	동아일보.	처음	열리는	「안락사」국제회의.	1976.	8.	21.;	동아일보.	미	

최초로	「죽을권리법」	발효.	1977.	1.	5.



374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5권 제4호(통권 제73호): 2022년 12월

험 의사 등 3명 이상의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등 적합

한 안락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그러하다. 무

엇보다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당시에는 의료

종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살인죄 혹은 

살인방조죄에 해당되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동반자살’17)로 보도한 언론도 있었다.

이 사건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락사에 해당한

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

만 한국에서는 이 사건 이외에 적어도 언론에 ‘안

락사’라고 보도된 사건은 없었고, 일반 대중과 미

디어가 크게 주목하는 안락사 사건도 드물다. 이

는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사회적인 논의

가 충분히 진행될 계기가 한국에서는 부족했다고

도 할 수 있다.18),19) 

한국 사회에 존엄한 죽음, 죽을 권리, 존엄사, 

안락사와 같은 용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게 된 계

기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8년 김할머

니 사건이 사회적인 관심을 크게 끌면서이다.20) 

특히 김할머니 사건은 결과적으로 연명의료결정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제한된 상황에서의 연명의료중단이 아

니라 보다 적극적인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의견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019년 서울신문의 취재로 

스위스의 조력자살단체를 통해 한국인 2명이 죽음

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21) 이러한 취

재 결과에 더하여 안락사 논의를 모은 책도 발간

되며 안락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

가 되었다[2]. 2020년에는 스위스에서 의사조력자

살로 죽음을 맞은 일본인을 밀착 취재한 논픽션도 

번역되어 출판된바 있고[3], 2022년에는 스위스의 

조력자살단체를 통해 죽음을 맞은 한국인과 동행

한 작가의 수기도 출판되어[4] 외국인 대상 의사조

력자살도 가능한 스위스의 단체에 대한 관심이 높

아졌다.

2. 개정안의 특징

이와 같이 존엄한 죽음, 죽을 권리, 안락사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연명의료결정법 

내 ‘조력존엄사’ 조항 신설 개정안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개정안은 ‘조력존엄사’라는 새로운 용어

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조력존엄사

란 “조력존엄사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

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개정안 

제2조 제11호)이다. 말기환자로 수용하기 어려운 

17)	 동아일보.	“박희범씨(충남대	전총장)부부	동반자살”.	1981.	9.	25.;	경향신문.	“전	충남대총장	박희범씨	부부	동반자살”.	1981.	9.	25.	

18)	 안락사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연구서로는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82.(개정판	1999);	

허일태.	안락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등이	있고	법학이나	신학	분야의	연구논문도	존재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학술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한	듯하다.

19)	 언론에	보도된	안락사	사건을	통해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포스트마	사건을	계기로	

안락사를	허용하게	된	네덜란드가	그러하다.	또한	일본도	1991년	토카이대학병원	사건,	 1996년	쿄호쿠병원	사건,	 1998년	

카와사키협동병원	사건	등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20)	이외에도	2000년대	이후	이른바	웰빙(well-being)의	유행과	함께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장례나	장묘문화와	같은	

죽음	의례에	대한	실천적	논의와	죽음	자체에	대한	철학적	논의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1)	 서울신문.	 [단독]	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	…	 ‘존엄한	죽음’	화두를	던지다.	2019.	3.	5.	https://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190306001025



375

김율리 - 의사조력자살을 둘러싼 윤리적 쟁점

고통이 있고 환자 본인이 죽음을 희망할 경우 위

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력존엄사대상자가 될 수 있

다. ‘조력존엄사’의 정의와 조건을 보았을 때 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사조력자살을 의미한다. 안

락사가 아닌 존엄사를 사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두 번째 특징은 조력존엄사를 신청할 수 있는 

환자의 요건이다(개정안 제20조의 3). ① 말기환

자에 해당하고, ②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으

며, ③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한

다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안락사 혹

은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한 국가나 지역의 경우 

신청인의 요건이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등의 경우는 합리적인 의

학적인 판단으로 여명이 6개월 이내인 말기환자

(①)로 규정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말기환자이

며 심각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 

벨기에나 네덜란드 등도 심각한 고통이 수반되는

(②) 말기질환일 경우(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한 환자들은 물론 의사결정능력이 있고 스스로

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고통을 수반하는 불치병일 

경우에 시행된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법률의 

적격환자 요건에 환자가 심각한 고통을 받고있다

는 것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반면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는 환자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이 필수요건 중의 하나이고, 한국의 개정안 또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특징으로 조력존엄사 신청 프로세스이

다. 의사로부터 말기환자이고 참을 수 없는 고통

이 있다고 진단받은 환자 본인이 조력존엄사 요청

을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심사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환자가 재요청을 할 경우 조력자살이 이행된다. 

즉, 말기환자라는 의사의 판단이 선행되어야하고, 

환자는 2회 죽음 요청을 하면 의사의 도움으로 죽

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3. 개정안의 논점

 

앞서 꼽았던 개정안의 특징을 중심으로 개정안

의 논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용어의 문제이다. 개정안은 의사조력

자살을 합법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의사조력자살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아

마도 ‘자살’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조력

존엄사’라는 순화시킨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낸 듯이 

보인다.

하지만 조력존엄사라는 용어의 사용은 한국에

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존엄사와 안락사/의사조

력자살이라는 두 용어에 대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

킬 우려가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전후해서 

연명의료중단과 안락사, 존엄사가 함께 거론되며 

이를 혼동하는 경우도 많았다.22) 또 연명의료결

정법이 흔히 언론에 ‘존엄사법’으로 소개가 되었는

데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반을 둔 존엄사와 의학

적 판단을 전제로 제한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

정하는 연명의료중단을 한국에서는 구별하고 있

다.23) 한국에서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연명의

료결정, 존엄사, 안락사를 같은 법안에 섞어놓음

으로써 연명의료중단=존엄사=안락사라는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22)	뉴시스.	[연명의료	시범사업	한달][Q&A]	“연명의료	중단,	안락사와는	달라요”.	2017.	11.	28.	https://newsis.com/view/?id=NISX2017

1128_0000160842&cID=10201&pID=10200

23)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https://www.lst.go.kr/comm/faq.do?cate=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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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안이 합법화하려고 하는 의사조력자살

은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과 환자 본인의 의사표시

가 필수적이고, 일련의 절차나 방법이 법으로 정

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스스로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의 

함의에 대한 법적, 윤리적, 종교적 논의는 차치하

고서라도, 이를 존엄한 죽음이라는 긍정적인 용어

로 표현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또한 이를 법제화하여 의료체제 안에서 

정상적인 의료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

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스스로 약물을 투여해 죽

을 수 있게 하는 것, 환언하자면 합법적인 자살을 

허용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적격환자의 요건이다. 한국의 개정안

의 경우 말기환자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동반

할 때 스스로 판단에 의해 조력자살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육체적 고

통인지 정신적 고통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벨

기에, 네덜란드는 애초 육체적인 고통에 국한하

던 것의 개정을 통해 정신적 고통까지 넓혔다. 또

한 2016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한 캐나다의 경우는 

애초부터 육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 고통도 명기

하였다. 즉 최근의 경향으로 볼 때 육체적인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안락사의 허용 요

건으로 확장되고 있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고통이 

육체적 고통인지 아니면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하

는지에 따라 의사조력자살의 요건에 해당하는 환

자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 법제화 과정에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이 필

수요건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처럼 

고통의 유무와 관계없이 회복될 수 없는 질환으로 

여명이 6개월가량 남은 말기환자라는 것만으로 요

건이 충족될 수도 있다. 고통을 동반하지 않거나 

고통이 약물 등으로 조절 가능한 말기환자의 의사

조력자살은 그저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럴 

경우는 죽음의 시기를 환자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다 강조된 것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충분히 삶을 더 누

릴 수 있는 환자를 죽게 하는 것이 윤리적이냐는 

문제는 남는다.

세 번째로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이다. 환자는 

최초 요청을 하고 위원회 승인 후 재요청을 한 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환자는 결국 죽음을 2회 

요청하는 것인데 횟수로 단순화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충분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환자의 

요청, 위원회의 결정, 조력자살 이행까지의 기간 

중에 환자나 환자 가족에 대한 어드바이스나 심리

적 보살핌에 대한 부분은 미비하다. 물론 이는 만

에 하나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제화가 되면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앞으로 개정안의 향방에 대해서는 미지수이지

만,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번 개정안은 용어, 

범위, 규정 등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

다. 무엇보다도,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사회

에서 좋은 죽음,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가 충분

치 않을 뿐 아니라 이를 도와주는 제도 개선과 보

완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많은 전문가가 지적

하고 있다.

Ⅴ. 안락사 합법화의 효과 및 윤리적 쟁점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가 필요한

지에 대한 것으로 귀결된다.

안락사 합법화를 이룬 국가의 사례에 대해 전술

하였는데,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나 지역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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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추세는 안락사 법제화를 통한 사회적 이익이 

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입법 후 안

락사가 가능한 조건이 완화되는 것을 보면 쉽사리 

법제화라는 한 발을 떼기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

다. 이 절에서는 안락사 특히 개정안에서 허용하

려고 하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을 경우의 긍

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고찰해보기

로 하겠다.

1. 합법화의 긍정적 측면

사람이 타인을 살해했을 때는 형법의 살인죄

로 처벌받는다. 이는 형법의 보호법익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

우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의 처벌 대상

이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

해가 있다. 첫 번째로, 개인의 생명을 스스로 처분 

가능한 개인적 법익으로 보아 자살을 처벌하지 않

는 것이다. 다수의 두 번째 견해는 “자살 역시 기

본적으로 생명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실질적

인 범죄행위이되 단지 형법상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이다[5]. 하지만 이러한 해석

은 왜 형법에 자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이 되지 않는다. 형법해석에 

있어서 자살은 생명 침해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없는 이유

는, 실제 처벌할 대상(자살자=사망자)이 없고 처

벌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

다, 이러한 법 해석에 따라 한국에서는 자살에 대

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24) 하지만 자살에 

대한 조력은 처벌 대상이다. 

의사조력자살은 의사의 치사약 처방과 환자가 

이를 투여해 목숨을 끊는 두 행위로 구성된다. 이

를 각각의 행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먼저 자

살 혹은 자살 미수는 현행 한국 형법하에서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자살이라는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의사조력자살이 범죄

가 되는 것은 의사조력이라는 부분이다.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촉탁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

을 경우 의사는 자살방조죄로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는 

환자의 자살을 도운 의사의 처벌을 막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개정안 제20조

의 7(「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에도 “조력존엄사대

상자의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 제252조제2항25)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안락사 합법화는 환

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고 주장되지만, 법제

화가 1차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환자의 자살에 조

력한 의사의 행위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사조력자살 입법은 환자의 자살에 조

력한 의사의 행위가 형법의 자살방조죄에 저촉되

지 않게 하여, 의사가 합법적인 의료행위의 일환

으로 환자에게 치사약을 처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다.26) 

이는 PAS를 합법화한 국가들에서도 보이는 점

인데, 캐나다의 ‘죽음에 대한 의료지원’은 형법

24)	 형법의	보호법익이	생명이라는	점에서	자살이	왜	처벌의	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다.	대부분의	견해는	자살도	타살과	같이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이주희(2011)	참고[5].
25)	 형법	제	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6)	물론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을	사람의	생명의	살려야	한다는	의사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의사도	있을	것이고,	합법화	

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거부하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	개인적인	신념으로	의사조력자살	시행을	원하지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법	조항에	

넣은	국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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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code)의 일부로 해당 조항에 명시된 조

건과 보호장치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의료지원을 

행한 사람을 형법상 무죄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

다.27) 네덜란드도 환자가 개선될 가망이 없는 병

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담당의

사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생명을 종결시킨 경우

에만 예외적으로 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28)

그렇다면 법제화를 통해 환자가 얻게 되는 이

익은 무엇인가? 약물 치료나 호스피스 이외에 선

택 가능한 옵션으로 의사조력자살이 있다면 환자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더욱 보장될 수도 있을 것

이다. 최후의 수단으로 의사조력자살도 가능하다

는 사실에서 안심감을 느끼는 환자도 있을 것이

다. 실제로 ‘죽을 권리 협회 세계 연합(The World 
Federation of  Right to Die Societies)’의 네덜란드 

관계자도 “안락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환자는 안심하고 최종적으로는 [안락

사를] 이용하지 않고 자연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요컨대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는 환자의 

복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통을 느끼는 정도는 개인차가 있고 개개인

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은 본인 이외에는 직

접 동일하게 체험할 수 없다. 근원적인 치료가 불

가능한 질환이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동반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강인한 정신력과 주위의 도

움, 의료 지원을 통해 감내하는 환자도 있을 것이

다. 하지만 병세가 악화되어서 할 수 있는 의료적 

처치도 점점 없어진다면, 병의 고통과 미래에 대

한 절망감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하는 환자

도 있을 수 있다. 아무리 괴로워도 삶을 계속 살라

고 하는 것이 환자를 위하는 것일지 의문이다. 안

락사를 통해 환자는 고통에서 해방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환자 본인도 괴롭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

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간병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봐야 하

는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간병으로 인

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의료비 지출로 인

해 경제적인 곤란을 겪는 일도 있다. 최근에는 장

기간의 간병으로 인해 지친 간병인(주로 가족)이 

환자를 살해하는 사건도 이슈가 되고 있다.29) 환

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벼랑 끝에 몰리는 극단적인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사조력자살을 허

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가 가져올 수 있는 또 다

른 효과가 있다. 의료재정 및 의료자원의 절감이

라는 문제이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에서는 고령인구의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8].  

27)	 “The	federal	legislation	on	medical	assistance	in	dying	is	part	of	the	Criminal	Code.	It	states	that	a	person	is	not	guilty	of	a	

criminal	offence	if	they	provide	or	assist	in	providing	MAI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and	safeguards	in	the	law.”	https://

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html

28)	 “Under	Dutch	law,	any	action	intended	to	terminate	life	is	in	principle	a	criminal	offence.	The	only	exemption	from	criminal	

liability	 is	where	a	patient	 is	experiencing	unbearable	suffering	with	no	prospect	of	 improvement	and	the	attending	

physician	 fulfils	 the	statutory	due	care	criteria.”	https://www.government.nl/topics/euthanasia#:~:text=Euthanasia	

%20is%20the%20most%20explicit,in%20principle%20a%20criminal%20offence.

29)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이미	간병살인,	노노(老老)간병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일본의	간병살인에	대해서는	

마이니치신문	<간병	살인>	취재반.	간병	살인:	벼랑	끝에	몰린	가족의	고백.	시그마북스;	2018[6];	한국의	간병살인에	대해서는,	유영규,	

임주형,	이성원,	신융아,	이혜리.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간병	가족들의	이야기.		루아크;	2019[7]가	있다.



379

김율리 - 의사조력자살을 둘러싼 윤리적 쟁점

또 전체 병원 방문 외래환자 중 약 30.5%가 노

인환자이며, 노인 입원환자는 약 49.1%를 넘어서

면서 고령자에게 소요되는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

의 39%를 상회하고 있다[9]. 고액의 의료비는 본

인 및 가족에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한정된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라

는 문제와 연관된다. 의료종사자나 병상, 의료기

기, 의료보험재정 등은 한정된 의료자원이다. 공

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한정된 의료자원을 더 많

은 수의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

이 윤리적으로 옳다. 소생 가망성이 거의 없거나 

병의 근원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상태의 호

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의 환자들의 케어를 위

해서 한정된 의료자원이 소모되어 다른 시급한 곳

에 쓰일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저소득층, 노인, 장

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안락사 반

대론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안락사의 합법화로 인해 약자가 주로 대상이 된다

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 미국 오리건주와 네덜란

드를 대상으로 한 Battin MP et al.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PAS로 사망한 사람은 비교적 사회적, 경

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라

고 나타났다[10].
이상을 종합하면 안락사의 합법화는 다음과 같

은 이익이 있다. 의사는 처벌 위험 없이 합법적인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환자의 고통 제거를 위해 치

사약을 처방할 수 있고, 환자는 고통스러운 삶에

서 벗어나기 위한 의료적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

을 종결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또 사회 전

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게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 합법화의 부정적 측면

1) 안락사 가능 범위의 확장

앞서 살펴보았던 네덜란드, 벨기에의 안락사법 

개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안락사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가 법 제정 당시보다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법 제정 당시에는 이들 법률은 참을 수 없는 육체

적인 고통을 가진 불치의 성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육체적 고통이 아닌 

정신적 고통,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고령을 이유

로 하는 안락사까지 가능하게 되었고, 성인뿐 아

니라 미성년자, 어린이까지 연령층이 확대되었다. 

현재의 의료기술로는 완치가 불가능하며 참기 어

려운 고통이 수반되어 환자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낮을 때 최종적으로 삶을 종결하는 방법이었던 것

이, 가능 범위가 확장되며 의료의 힘을 빌린 자살

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사조력 ‘자살’이라는 용

어에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 미끄러운 경사

길 논변(slippery slope argument)이다. 한 사안

을 허용하게 되면 다른 것을 허용하게 되고 경사

길을 내려가듯이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당초에 수

용할 수 없었던 것까지 허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논변은 처음 허용한 사안과 이후 허용하는 사

안들 간의 인과관계가 없기에 논리적인 오류라고 

보는 것이 논리학의 일반적인 해석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다[11,12]. 하지만 적어도 안락사 

합법화 및 허용 추세를 보면 심각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말기질환이 아닌 

질병이나 장애만을 이유로 한 안락사도 허용한 캐

나다의 파격적인 개정안은 나치가 장애인을 다룬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30)  

30)	 https://www.forbes.com/sites/gusalexiou/2022/08/15/canadas-new-euthanasia-laws-carry-upsetting-nazi-era-

echoes-warns-expert/?sh=625e03dfc7b8



380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5권 제4호(통권 제73호): 2022년 12월

나치의 전쟁범죄를 심판하기 위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의료고문으로 나치의 의료범죄를 고발

하였으며 뉘른베르크 강령 작성에 기여한 레오 알

렉산더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런 범죄가 최종적으로 얼마만 한 규모였는

지 관계없이 그것을 조사한 자 모두에게 명백

해진 것은, 그것 [나치스의 의학범죄] 들이 작

은 발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 발단이

라 함은 의사의 기본적인 태도에서 아주 사소

하게 강조점이 변경된 것이다. 그것은 안락사

운동의 기본이 된 태도, 즉 세상에는 살 가치

가 없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초기 단계에서는 

오직 중증이고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

자에 대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점점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영역이 퍼져갔고, 사회적으로 비생

산적인 사람들이나 이데올로기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은 사람들, 민족적으로 바람직하지 않

은 사람들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비게

르만 민족을 포함하는 것이 되어갔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결말에까지 이르게 된] 

나치스 시대의 정신 조류의 전체가 그 추진력 

얻은 것은 거기에 포함되어있던 무한히 작은 

지렛대, 즉 회복 불능한 병자에 대한 이러한 

태도에서부터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

하다.”[13]

안락사 합법화에 반대하는 논거로 미끄러운 경

사길 논변을 드는 것은 논리적 오류일 뿐 아니라 

기우에 불과하며, 촘촘한 법 제정과 엄격한 시행

을 통해 의사조력자살의 부작용을 얼마든지 방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 인용문

의 내용과 현재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들의 사례는 

그것이 절대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2) 약자 배제, 고령화 사회에서 악용 가능성

의사조력자살을 고려하는 사람은 더 이상 병세

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말기환자나 극심한 고

통을 수반하는 불치병을 가진 환자이다. 하지만 

이들은 돌봄이 절실한 대상이기도 하다. 안락사 

합법화 국가에서 법 개정을 통해 새로이 의사조력

자살 허용 대상에 포함된 고령자, 정신질환자 역

시 환자인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약자이다. 이러

한 대상들에 대해 현재 의학 수준에서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고 본인도 죽음을 원한다는 이유

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죽음의 권리 보장이라는 말로만 포장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스위스에서 고령을 이유로 한 조력자살이 

시행된 것, 벨기에에서도 초고령자는 치명적인 질

병이나 우울증이 없더라도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

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는 것[14], 즉 안락

사 허용 가능 대상에 고령자가 포함된 것은 고령

사회에서 악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한국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되고 허용대상

이 확대되어 고령을 이유로 한 안락사까지 허용된

다면 어떨까? 한국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전 연령

대의 자살률이 높지만, 압도적으로 노인 자살률

이 높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2021 자살예방백서』[15]에 따르면 OECD 주요 

회원국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 평균이 인구 10

만 명당 17.2명인데 비해 한국은 46.6명으로 평

균의 2배를 훌쩍 상회하는 수치이다. 고령자의 자

살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 신체적 정신적 질환, 외

로움이나 고독 등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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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

한 해결보다는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스스

로 삶을 끊게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 삶과 죽

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락사의 합법화가 환자, 장애인,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반론도 있다. Emanuel EJ et al.[16]에 따르

면 미국에서 의사조력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은 고

학력인 백인으로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들이었다. 안락사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제한적

으로 허용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여 

프로세스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현재에는 교육 수준이 높은 중산층 백인이 많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락사가 대중적

으로 더 잘 알려지고, 허용하는 국가나 지역이 확

산되고 안락사 허용 대상 또한 확대된다면 의료비

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적, 경제적 약자가 이러한 선택에 내몰릴 가능성

이 크다는 것은 배제하기 어렵다.

안락사의 합법화가 약자를 죽음에 내몰 수 있다

는 것은 아직은 기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하

지만 안락사의 합법화는 전체 사망자 중 안락사

로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을 증가시킨다는 통계는 

있다. Chambaere K. et al.[17]의 벨기에 안락

사 경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사망 

중 1.9%를 차지했던 안락사 비율이 2013년에는 

4.6%로 증가하였다. 또한 Groenewoud AS. et 

al.[18]은 네덜란드에서 전체 사망자 중 안락사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이 1990년 1.9%에서 2017년 

4.4%로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안락사 발생

률은 완화의료의 가용성과 접근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완화의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

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완화의료체

제의 부족으로 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미국의 경우 또한 PAS를 허용한 주

에서는 PAS를 허용하지 않은 주보다 전체 자살률

(의사조력자살+일반자살)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결

과가 있다[19].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안락사의 합법화는 안락

사의 증가를 가져오고, 안락사가 삶을 마치는 하

나의 옵션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

만 네덜란드의 사례는 안락사 허용이 안락사 증가

를 가져온다는 단순한 해석을 주저하게 한다. 네

덜란드는 2002년 안락사법을 제정했지만 이미 

1985년부터 실질적으로 안락사가 시행되었다. 가

장 오랜 기간 합법적인 안락사를 시행해 온 국가

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완화의료가 충분하지 않다

는 점, 의료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

이 증가한다는 점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환자

에게 안락사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3) 죽을 수 있는 권리인가 죽어야 할 의무인가

안락사가 법제화되고 정착이 되면 시행 초기의 

혼란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법이 규정하

는 조건을 충족할 때는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의사조력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안락’하고 

‘존엄’한 죽음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이 고착화되면 오히려 개개인의 선택지가 제

한될 우려도 있다. 즉, 특정 상황에서 안락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지속하고 삶에 대한 의

지를 놓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회적인 압력이 생

겨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고령화 문제와 함께 거

론되는 의료비의 증가, 의료재정의 핍박, 의료자

원의 효율적인 분배라는 경제적 문제가 얽힌다면,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죽어야 할 의무로 전환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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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환자가 있다고 하자. 

치료를 지속할 경우 막대한 의료비가 들지만 안락

사를 선택할 경우 더 이상 치료비가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안락사 과정에 드는 비용은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과연 환자는 스스로 죽을 권

리로서 안락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에 내몰

린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4)  안락사 법제화가 환자의 죽을 권리를 보장하는가

안락사 법제화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안락사 

합법화가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논

거를 든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도 [말기환

자]“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

력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의사조력자살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말기환자

가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환언하

면 삶을 어떻게 종결할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일까? 안락사가 합법화되기만하면 말기환

자들의 죽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일까?

의사조력자살 논의에서 말하는 죽을 권리는 단

지 자기결정하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의료제도 안에서 

의료/의료인의 도움으로 죽는 것’을 의미한다. 의

사조력자살이 실행되는 데 필요한 것은 의사의 판

단과 행위이고, 실제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기 

위한 선제조건은 환자에게 치사약을 건네는 행위

의 비범죄화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는 엄밀

한 의미의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고 보기 어

렵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미국의 정신과의사인 

Thomas Szasz는 환자가 조력자살의 대상이 되는

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약물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

이므로, 의사조력자살에서 의사는 조력자가 아닌 

주역이라고 주장한다[20,21]. 의사조력자살이 환

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환자가 조력자살의 대

상인지 판단하는 것도 의사이며 치사약을 주는 것

도 의사이다. 환자는 요청자이며 판단하고 결정하

는 것은 의사이다. 물론 말기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조력자살을 결정하는 것도 환자이고 치사약

을 받고 난 후 복용 여부도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의사의 존재, 의사의 진단 및 

의료시스템 등의 지원 없이 환자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가 

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찬

성 논거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안락사를 합법화

한다고 해서 환자가 오로지 자기 의사만으로 죽음

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안락사 합법화

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

이 아니라는 의미이다.31) 

Ⅵ. 결론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 사회에서 

31)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죽는	과정의	비의료화’를	주장하는	단체도	있다.	예를	들어	Exit	

international은	안락사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단체의	창립자인	오스트레일리아의	의사	Philip	Nitschke는	일명	

‘자살팟(Suicide	pod)’이라고	불리는	Sarco	기구를	개발하였다.	사르코는	관	모양의	캡슐	속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분출되어	산소부족으로	사망하게	된다.	이	기구는	스위스에서	출시	계획을	둘러싸고	논쟁중이다.	이	기계가	스위스	및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출시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2021/12/09/switzerland-suicide-	

machine-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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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게 늙어가며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모두의 화두일 것이다. 삶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병이나 고통이 없길 누구나 바라지만 쉽

지 않은 현실이다. 그렇기에 좋은 죽음, 존엄한 죽

음,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

한 점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종결하는 방법의 필요

성에 대한 주장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통스

러운 삶을 ‘종결’할 방법도 중요하지만 ‘고통스러

운 삶’을 해결해 줄 방법 모색이 선결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특히 말기의료에 대한 지원과 관

심의 부족은 전문가가 입을 모아 지적하는 부분

이다. 

나이 들어 병이 들고 죽어가는 생명의 자연스러

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인간으로서의 존엄

을 지키기 힘든 것 자체가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죽음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미명하에 의료체제 안

에서 합법적으로 죽게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

는 것이다.

안락사 비판론에는 현재의 안락사 합법화 논의

와 나치의 안락사 및 그것의 사상적 기반인 우생

사상과의 유사성에 주목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안락사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의

학적 판단하에 개개인이 스스로 결정한 죽음을 나

치의 안락사와 비교할 수 없다고 한다. 본인의 이

성적 판단에 기초한 의사 표현이 전제되어 있고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선택이, 열등한 생명

을 말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국가적 레벨에서 진

행되었던 나치의 집단살인과 다르다는 것이다.32) 

안락사의 법제화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

다. 또 법제화가 되면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

이다. 하지만 비교법적으로 분석해보았을 때 특정 

요건을 충족한 환자의 죽음에 대한 합법화에 뒤

따르는 것은 허용범위의 확대이다. 해외 사례에

서도 볼 수 있듯이 허용범위의 확대를 막을 뚜렷

한 장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허용범위 확

대가 가장 쉬운 영역 중 하나가 고령층에 대한 안

락사 허용인데,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

리나라에서의 합법화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고 판단된다. 인구의 1/3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

라고 예상되는 2040년의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

일까? 합법적인 의료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

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

해 또한 현재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이를 통해 한

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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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cussions are currently underway in South Korean society about the possibility of legalizing 
physician-assisted suicide.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leg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would guarantee patients’ right to a self-determined death and enable patients to die with dignity. 
Others contend that it would be premature at best to legalize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South 
Korea since (a) there is no social consensus on the issue within Korean society, (b) the country 
lacks a well-established system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c) the country has a relatively 
high suicide rate. This article analyzes several cases from countries that have already legalized physi-
cian-assisted suicide in an attempt to identify the likely social and ethical implications of legalizing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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